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 준 오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4선거구 서준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

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직접 참

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

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

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산악자전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등산로를 활보하는 산악자전거로 인해 일부 등

산객 및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산객들은 휴식과 산책을 위해 산을 찾았다가 자전거로

인해 위협을 느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거나, 등산로와 등산객

실족 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 등산·트래킹 등을 위해 서울시가

별도로 관리하는 숲길 지정 ▲ 서울시의 숲길 지정관리 의무

▲ 숲길에 산악자전거 등의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발

의하게 됐습니다.

모든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

라 서울시가 등산·트래킹· 휴양 등을 위해 ‘숲길’을 지정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

에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오랜 기간 심사숙고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

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